
 

 

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 

정정 전 정정 후 
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

운용한다. 

1.<생략> 

2.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

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

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득시 신용평가

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(주식관련사채권 제외), 2

명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

은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

등(이하 “주식관련사채권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며, 자

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

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

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

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](이

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
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

운용한다. 

1.<현행과 같음> 

2.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

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

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득시 신용평가

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(주식관련사채권 제외), 

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(「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2-2 조제

2 항제 4 호에 해당되거나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

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. 이하 “주식

관련사채권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며, 자산유동화에 

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

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

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

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](이하 “채권”이라 

한다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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